
[별  16] <개정 2010.2.18>
반 별 과계 (제49조제2항 련)

1. 반 별 과계  적용  반 준

  가. 반 는 사업 별로 제46조에 른 초과배출 과 과 상 질

염 질  배출(법 제41조제1항제2 가목  경우에는 배출허용 준  초과

하여 배출한 경우를 말한다)함 로  법 제39조․제40조․제42조 또는 법 제

44조에 른 개 령․조업정지 령․허가취 ․사용중지 령 또는 폐쇄 령(

하 “개 령등” 라 한다)  받  경우 그 반행  로 하되, 그 

과  과  원  되는 반행 를 한 날  준 로 최근 2년간 반

행 를 한 로 한다.

  나. 둘 상  반행 로 하나  개 령등  받  경우에는 하나  반행

로 보되, 그 반  가  최근에 반한 날  준 로 한다.

  다. 삭제 <2010.2.18>

2. 사업  종류별 에 른 반 별 과계

종 류 반 별 과계

제1종 

사업

○처  반한 경우

사업장

규모

2,000㎥/일 이상

4,000㎥/일 미만

4,000㎥/일 이상

7,000㎥/일 미만

7,000㎥/일 이상

10,000㎥/일 미만

10,000㎥/일

이상
부과계수 1.5 1.6 1.7 1.8

○다  반 터는 그 반 직전  과계 에 1.5를 곱한 것 로 한다.
제2종 

사업

○처  반  경우: 1.4

○다  반 터는 그 반 직전  과계 에 1.4를 곱한 것 로 한다.
제3종 

사업

○처  반  경우: 1.3

○다  반 터는 그 반 직전  과계 에 1.3  곱한 것 로 한다.
제4종 

사업

○처  반  경우: 1.2

○다  반 터는 그 반 직전  과계 에 1.2를 곱한 것 로 한다.
제5종 

사업

○처  반  경우: 1.1

○다  반 터는 그 반 직전  과계 에 1.1  곱한 것 로 한다.
  비고: 사업  규 별  별  13에 른다.

3. 폐 방류배출시 에 한 반 별 과계

  처  반한 경우 1.8로 하고, 다  반 터는 그 반직전  과계 에 1.5

를 곱한 것 로 한다.


